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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 및 신규사업

편성 등 2023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

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 가. 변경내역 : 총 2개 세부사업, 2,168백만원 증액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
조정내역

당초
(A)

변경
(B)

증감
(C=B-A)

증감률
(D=C/A)

체육진흥기금 12,179 14,347 2,168 17.8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9,732 9,988 256 2.6
전문체육육성 9,732 9,988 256 2.6
태릉라이플사격장운영 - 256 256

시민생활체육 진흥 592 592 - -
일반예산(재무활동) 1,845 3,757 1,912 103.6
보전지출 1,845 3,757 1,912 103.6
여유자금예치 1,845 3,757 1,912 103.6

행정운영겅비 10 10 - -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계획> <지출계획>
(단위 : 백만원)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당초(A) 변경(B) 증감(B-A) 구분 당초(A) 변경(B) 증감(B-A)
계 12,179 14,347 2,168 계 12,179 14,347 2,168

전입금 9,043 9,043 - 비 융 자 성
사 업 비 10,324 10,580 256

이자수입 1,215 1,215 -

행정운영경비 10 10 -
예치금
회 수 1,921 4,089 2,168 일 반 예 산

(재무활동) 1,845 3,757 1,912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

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

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박예찬 (☎ 2133-2679)


